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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현대사회에서는 토지의 활용이 날로 증가되어 묘지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무분별한 묘지화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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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분묘의 개장이나 이굴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심히 제약을 받고 있

음은 물론,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매장문화가 주된 장사방법이 되어 왔었고 그

에 대한 분포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와 분묘 시설의 영구화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는 특별자치도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

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였고 설치자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개장하여 화장

하거나 납골하도록 하는 제도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분묘의 설치기한을 명시 

한 대표적 장묘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6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면서

도 실질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번 2015년 

1월 28일 장사법 개정으로 이 장사법에서는 특히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

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도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어느 곳이나 묘지가 들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동안 묘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기존 묘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였고 묘지를 공

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묘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

점이 노출되고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묘지 및 분묘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

아내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어: 장사법, 개인분묘, 전수조사, 사망자 신고서,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Ⅰ. 서 론

현「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라 한다)” 장사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이 

2001년 개정됨에 따라 15년이 경과한 시점 2016년부터는 재연장이 들어가야 함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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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개인 당사자들도 인식 부족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1) 

2001년 전후를 기점으로 설치기간에 대하여 현행 관습과 변화되는 사회의 변화 속에 계

속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묘지 및 분묘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

고 있는가를 보면 장사제도에 대하여 개관하고 설치기간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특이한 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 및 제주특자치도는 준비가 전

혀 안되어 있고, 장사법 [법률 13108호 2015.1.28. 시행] 제33조의2,3,4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자치도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분묘의 설치상황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자치도 장사 조례’라고 한다.) 제

26조(개인묘지의 설치 및 변경신고)에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신고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묘 설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장사법이 장사제도의 문제를 병합하여 해결하

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 제주에 산재해 있는 분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연분묘

를 포함한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묘적

부정리에 따른 묘지의 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가 장사제도의 방향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장사제도

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합리적이고 현실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묘지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고

찰하고자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묘 설치에 대한 데이터 및 향후 분묘 설치현황이 전혀 안되어 있다(담당공무원과도 
대화에서도 데이터 및 현황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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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장사법의 개정 현황

우리나라에 종전 매장법에서는 묘지설치에 있어서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묘

지2)에 관한 통계3)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매장법에 의거한 시행규칙이 제정되

면서 묘적부를 작성토록 하면서 전국적인 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화장률이 

지속적인 증가는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율이 52.6%의 매장율이 47.4%를 넘어선 이후 

급속하게 상승하여 2012년 기준으로 74.0%의 화장율을 보이고 있다.4)

장사법 제19조에서는 한시적 설치기간제도를 도입하였다.5) 그런데 동법 부칙 제2조제

2항에서 이 규정에 대하여는 이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법 시행 이후의 분묘의 설치와 시행 이전의 분묘의 설치에 대해

서는 달리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법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과 대항력을 제한하는 규

정이 신설되어 시행 이전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여 관습상 물권으로 취급되었던 분묘 

설치에 대한 권리가 그 효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제

기되어 정부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였고, 설치자나 관리자는 개장하도록 

의무화 하여 화장 또는 봉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묘의 설치기간을 2001년 1월 13일부

터 시행하였고, 15년 후인 내년부터는 설치기간을 다시 신청해야하는 기간이 도래였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에 대한 향후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

도 묘지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개정

을 비롯하여 예산편성과 투자 관련기관에 대한 계획적이고, 이에 따른  조직편성과 사회

2) 묘지란 분묘를 설치한 구역을 말하는데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여 그 주변에 장소를 가르킨다. 장사법 
제18조에서는 또한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971년 5월까지 신고 및 파악된 묘지의 수가 500만 여기에 불과했다.
4) 보건복지부(2014),「2014년 장사업무 안내」, 12면; 19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에서 1975년

-1985년 4.2%가 상승하였고, 1985-1995년 5.4%가 상승하였으며 1995-2005년에는 30.6%가 상승하였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장사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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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육성과 홍보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

하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

된 장사법의 개정되고 관련법 등의 개정 등을 통하여 장사와 묘지문제를 해결하고자 노

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도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있어서 

향후 장사제도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고 보존해야 할 분묘와 방치되면서 처리해야 할 분

묘 그리고 설치에 대한 미신고 된 분묘의 처리에 대하여 자치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1. 2015년 장사법 개정 이유

2015년 1월 28일 장사법 개정의6) 주요골자7)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

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조

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

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자유업

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장사시설의 예약 및 이용에 대한 관리업무를 장사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매우 미흡하여 일반 국민들이 장사정보시스템 활용을 적극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

지 절차 등이 그 동안은 불명확 한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8)

6) 장사법률[시행 2015.1.28.] [법률 제13108호, 2015.1.28.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의 개정은 시일
이 걸린다고 보았을 때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에서 미래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7) 장사법 주요내용은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하고(장사법 제2조) 지방자치단
체 간에 공동 장사시설 설치 조성이나 공동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8)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
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 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장사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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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장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15년 1월 28일 장사법 개정에서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하고(장사법 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 장사시설 설치ㆍ조성이나 공동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제한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동법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법인묘지ㆍ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자에 대해 가격

표에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4조제2항).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분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선 분묘를 조사 하

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

정에서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가. 장례용품 구매 강요 금지

2015년 장사법 개정에서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구

매ㆍ사용 강요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켰다(동법 제24조제3항제2호, 동법 제29조제4항제2호, 

동법 제31조제4호의3, 동법 제32조제1항제3호, 동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42조

제1항제8호의3ㆍ제12호의3).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9조제3항ㆍ동법 제6항, 제3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동법 제42조제1항제12

호ㆍ제12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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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로 전환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조

성ㆍ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리금의 구체적 용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장사법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5호).

 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문제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가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

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7조제2

항). 또한 장례식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9제1항, 동법 제32조제

1항제1호, 동법 제39조제2호의2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라.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현재에는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업무처리를 언제 어디서 나 24

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

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이나 이용 및 관리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

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장례

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

록하도록 하여야 한다(장사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33조의4).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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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ㆍ관리비 정

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장사법 제26조제2항, 제4항).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묘지 및 분묘의 설치에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의 묘지 설치 현황

 〈표 Ⅰ-1〉 제주특별자치도 매장 현황                                      (‘14. 12. 31현재)

년도별 사망자
매 장 자

비고
계 공설 기타 매장율

2014 3,326 1,306 99 1207 39.2

2013 3,317 1,331 137 1,194 40.1

2012 3,238 1,378 182 1,196 42.6

2011 3,110 1,513 159 1,354 48.6

2010 3,053 1,618 207 1,411 53.0

2009 2,826 1,508 209 1,299 53.4

2008 2,813 1,618 210 1,408 57.5

2007 2,880 1,687 193 1,494 58.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제공9)

위 도표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년 매장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3,326명 중 

매장자가 1,306명, 공설묘지 매장자가 99명, 기타 1207명으로 나타고 있으며 매장율이 

39.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장율도 2007년 58.8%, 2009년 53.4%, 2011년 

48.6%, 2013년 40.1%, 2014년 39.2%로 나타나고 있어 해마다 매장율이 줄어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9) 2015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서의 자료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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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묘지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연분묘 및 개인묘지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우선 묘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제주특별자치도 묘지 현황                                      (‘14. 12. 31현재)

구  분 개소수
조성면적

(㎡)

기 매장 향후매장가능

기  수 면적(㎡) 기  수 면적(㎡)

합  계 106,646 8,380,659 177,072 4,593,418 183,178 3,612,603 

공공
묘지

소계 15 910,084 13,547 249,440 35,877 660,644 

공설묘지 15 910,084 13,547 249,440 35,877 660,644

사설
묘지

소계 106,631 7,470,575 163,525 4,343,978 147,301 2,951,959

법인 11 135,091 4,194 110,508 933 24,583 

종중 919 1,639,169 17,892 357,840 64,066 1,281,329 

가족 1,016 2,381,127 36,754 735,080 82,302 1,646,047 

개인 104,685 3,315,188 104,685 3,140,550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사설묘지에서의 개인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개

소수가 104,685개, 조성 면적 3,315,188㎡, 매장기수가 104,685개, 매장면적이 3,140,550

㎡이 수치는 1999년 전구 묘지일제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수치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한다. 2001년 장사법 개정이후에 현재 2015년 6월 15일 

까지 제주시의 경우 사설묘지 부분에서 개인묘지 신청자는 1건도 없다는 것이다.10)

10) 개인묘지에 관한 수치는 1999년 전국의 일제조사를 실시했을 때 특별자치도도 수치이며 또한 개인묘지
의 산출근거는 ‘신고하지 않는 묘(불법분묘)’에 대한 산출로는 사망자수치에서 화장자의 수를 빼어서 추
정하고 있다고 제주시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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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명
봉안
능력
①

년도별 봉안기수 년도별 반환기수 현재
봉안
기수
④

봉안
가능기수
⑤=①-④계② ’12

까지
’13
실적 계③ ’12

까지
’13
실적

계 39,838 26,611 24,138 2,473 2,215 1,872 343 24,396 15,442

충 혼 각
봉 안 당 1,500 1,528 1,526 2 100 96 4 1,428 72

양지공원
봉안당(1) 8,576 9,492 9,453 39 1,215 1,106 109 8,277 299

양지공원
봉안당(2) 20,000 10,870 9,041 1,829 733 521 212 10,137 9,863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설묘지의 현황  

 〈표 Ⅲ-3〉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묘 현황                                 (2014. 10. 31 현재)

봉안묘명
봉안
능력
①

봉  안  기  수 향후봉안
가능기수
③=①-②

시설
규모
(㎡)

설치
년도계② ’12까지 ’13실적

계 3,072 2,328 2,197 131 744 180

한 림 읍
봉 안 묘 512 512 512 - - 30 2003

애 월 읍
봉 안 묘 512 512 512 - - 30 2005

구 좌 읍
봉 안 묘 512 394 370 24 118 30 2004

조 천 읍
봉 안 묘 512 386 339 47 126 30 2004

한 경 면
봉 안 묘 512 512 453 59 0 30 2003

우 도 면
봉 안 묘 512 12 11 1 500 30 200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제공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설봉안당의 현황

 〈표 Ⅳ-4〉 제주특별자치도 공설 봉안당 현황                             (2014. 10.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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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추모공원 7,760 3,663 3,127 536 129 111 18 3,534 4,226

성 산 읍
봉 안 당 1,792 848 781 67 38 38 0 810 982

대 정 읍
봉 안 당 150 150 150 - - - - 150 -

표 선 면
봉 안 당 60 60 60 - - - - 6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제공

 라. 자연장 시설의 현황 

 〈표 Ⅴ-5〉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 현황11)                                 (‘14. 12. 31 현재)

명  칭
소재지

 및 면적(㎡)
구 분

총안장
가능기수

이용현황
향후안장
가능기수소계

‘13까지
안장기수

‘14
안장기수

계 34,117 15,678 2,714 1,186 1,528 12,964

어승생 
한울

누리공원

연동 
산 134-1
(34,117)

잔디형 8,848 1,766 731 1,035 7,082

화초형 3,960 283 112 171 3,677

수목형 890 421 188 233 469

정원형 1,980 244 155 89 1,73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제공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제

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할 

수 없다(제주자치도 장사 조례 제25조의2).12) 

11) 제주특별자치도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현황(일반현황) 위치 :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면적 34,117㎡), 
사업기간 : ‘09. 4. 15 ~ ’11. 12. 30, 사업비 : 4,370백만원 (국비 2,324  지방비 2,046), 면적 : 
34,117㎡, 운영개시 : 2012. 4. 19, 규격 : 직경 15㎝, 깊이 30㎝ 사용료: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 
100,000원(도외 200,000원), 정원형 : 300,000원(도외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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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13)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공설묘지나 애향묘지의 경우 수용할 분묘의 수의 필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봉분묘

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봉분묘나 평

장묘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제20조와 제21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주자치도 

장사 조례 제3조). 

1.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도지사는 분묘의 사용의 제한을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설장사시

설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설 장사시설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주자치도 장사 조례 제6조).

사용기간에 대해서 조례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다만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사용기간이 경

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이 끝나는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를 납부해야 한다.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 조례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

12) 자연장의 사용방법은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분골해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흙과 섞어 땅속에 묻어야 하고, 골분의 자연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
치한다. 이미 자연장이 완료된 골분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한다. 또한 자연장의 유형 중 잔디형과 화초
형은 1평방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
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자연장지 표지는 개별적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
적은 150 제곱센티미터 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도지사는 분묘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5조의3).

1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전부개정 2009. 12. 30 조례 제581호, 일부개정 2011. 6. 
29 조례 제751호]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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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법 제20조 및 제28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

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 할 수 있다(제주자치도 장사 조례 제9조).

2. 분묘의 설치에 대한 미신고의 문제점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

고서에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묘

지,14) 종중ㆍ문중묘지15)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16) 설치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제주자치도 장사 조례 제

26조).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 할 수 있다.17)

이러한 조례에도 분묘설치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신고 건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해 있는 분묘를 파악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 기존

에 분묘가 있던 자리에 이장 후 다시 그 묘에 설치를 한 경우에는 파악하기란 더욱더 

14) 가족묘지의 설치허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
유자의 사용승낙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
관계증명서”라 한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종중 및 문중묘지는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
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법인묘지의 경우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
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 조성 및 공
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

17)「제주자치도 장사 조례」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묘
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제주
자치도 장사 조례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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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2001년 전의 묘지로 취급되어 법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다. 현실을 보면 개인이 불법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적

인 감정이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고발로 인하여 행정공무원도 이에 따른 행정의 처리를 

하다보면 지역사회 다툼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고, 만약에 불법묘지 신고

를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

것 또한 정부의 불신과 사회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 대

부분이 분묘 설치에 대한 규정자체를 모르고 분묘설치를 하였고 설치지역이 무허가 지역

이면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모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18)

3. 보존분묘 심사의 적정성 문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도지사가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 등에 조

예가 깊은 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주자치도 장사 조례 제34조 제4항 및 장사법 시행령 제27조).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첫째,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둘째,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셋째. ‘지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가 된다

(자치도 장사 조례 제33조). 그리고 도지사는 묘지 소유자 및 관리인이 보존묘지의 지정

을 신청하는19) 경우에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다(자치도 장사 조례 제33조). 

하지만 설정을 함에 있어서 향토문화적으로 보존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

18) 임경수․소진광․임형백(2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제도운영실태와 개선방안”,「한국지방자치학회
보」 제23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91면.

19) 도지사는 ‘자치도 장사 조례 제2항에 따라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
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 소유자 등에게 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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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차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여도 조례 자체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는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보존 분묘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의 발생여지가 있다. 

Ⅴ. 특별자치도의 묘지 및 분묘의 설치에 따른 개선방안

장사법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

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20)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로 장사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21)

1.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의 대안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규정을22) 둔 이유는 기존

의 분묘에 대하여 분묘설치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사자의 장묘권리

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23)

2001년도 이전에 성립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영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20) 김홍석․정진구(2012),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법학논총」제28집, 숭실대학교 법학
연구소, 37면.

21)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 조선 고등법원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습법
상의 분묘설치기간의 주요 내용은 자손이 분묘를 돌보는 한 설치기간 제한없이 무료로 타인의 토지를 
분묘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매장 후 60년이 경과한 시점은 3세대가 경과한 시점이라 볼 수 있으므로 후손들이 60년 경과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최장 
60년까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처음 법제화하여 아직 1차 존치기간이 도래하지 않
은 상황에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정착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 기본설치기간이 
끝나는 2016년경에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23) 부명숙(2012),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장사방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7-118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엄격한 법 이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 제19호

- 40 -

자신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반쪽의 소유권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남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치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사법에는 토

지 소유자의 승낙없이24) 설치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효 취득한 설치기간이 분묘가 관리되고 있고 봉분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

의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그 설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5) 만약

에 설치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도 이전에 설치된 분묘와 함께 구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전 분묘가 이장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이묘한 후 2001년 

이전 설치한 묘처럼 행사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설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관한 대안

분묘의 설치에 따른 미신고와 매장으로 인한 분묘의 환경 침해 문제는 물론 국토의 

효율화 저해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위반자의 문제뿐

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권리자체가 무

너지는 등의 각종 문제를 방지하려고 제정된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면,26) 이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관리를 계속하더라도 사적 소유권의 

보장이나 장사법 규정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은 제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

24) 2001년도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시·군·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장사법 제27조).

25) 김성욱(2014), “장사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제20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14면; 본 논문에서도 “2001년 이전의 설치기간
에 맞추어 60년으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
소하고 현행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입법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6) 박광동(2013),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법학연구」제21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19면; 박용석, 상게논문, 18면; 김상찬·조두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연구”, ｢토지법학｣ 제
27-1호, (사)한국토지법학회, 2011. 6, 274면; 특히 이 견해는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
하여도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고 하면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와 시행일 이후에 설치
된 분묘의 형평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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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는 특히 관리가 소홀한 일명 외지인의 토지가 많기 때문에 분묘설치시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장사법 제19조의 설치기간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겠지만, 분묘가 설치된 시점 설치자 및 관리자를 찾아내는 것은 어

렵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미 신고자를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도 문제되어진다.

따라서 2001년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신

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

도 장사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거쳐 

분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기초가 될 것이다.

3. 2015년 장사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화

 가. 묘적부 등록을 위한 전수조사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위해서는 또는 동시에 묘적부 등록을 위한 일제조사

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묘적부 정리 등 묘지등록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사법

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일제조사 시기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묘지 연고자 등에게 일정기간 내

에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사법 제28조에27) 

따라 무연분묘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특별자치도 조례로 지정하는 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 또한 토지 소유자도 이러한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

로써 묘지실태 파악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8) 현재 있는 분묘는 모두 신고할 

27) 장사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장사법 제28조).

28) 조상을 숭배하는 장례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에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모
든 묘지를 무연분묘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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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사법 규정이 2015년 1월 28일 신설하여 동법 제33조의3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신설의 2016년 1월 29일 시행하는 개정 법률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묘지의 전수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묘지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장사행정을 수립하는데 유용

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묘지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묘지신고의무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사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공고 및 홍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나. 묘적부 정리에 따른 묘지 실명제 도입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관서에서는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근거로30) 

묘적부를 만들거나 묘지부분만 지적공부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묘지 소유권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연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 보다는 미풍양속에 

따른 관리의 주체가 문제되어지고, 불법 및 미신고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묘지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미등기 상태의 묘지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입증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특별한 이익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공부를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묘지의 관리인과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공과금

제까지나 관리되지 않는 무연분묘를 계속 존치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
하여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2014. 12, 198-199면.
30) 장사법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정보의 제공

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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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과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사업을 지연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

셍 하고 있으므로 묘지등록을 할 수 있는 묘적부제도를 재 정비하여 묘지에 관련한 신속하

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고 묘적부 등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도의 분묘를 일제히 조사 및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31) 이를 기초로 묘적부를 작성하는 한편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하는 등 묘지실명제를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결국 분묘 사용 및 설치신고 

등 묘지행정의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해 묘지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설묘지에 대한 철

저한 사후적 관리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도내 분묘에 대하여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여,32) 묘적부에 

이를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한편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누구나 연람 할 수 있도록 신

고하지 않은 분묘는 토지주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묘지주가 신고하지 않은 묘도 따로 관리하면서 묘지주 스스로가 신고하지 않은 묘는 법

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상기 시킬 필요가 있더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기 향

후 묘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망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신의 처리 방법

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분묘설치시는 지번을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 되어야 분묘설치 신고는 전산연계시스템을 통하여 행정기관에서 공시할 수 

있는 묘지실명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33)

 다.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의 활성화

2015년 1월 18일 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사정보시스템34) 

31) 장사법에서는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적극 활
용해야 할 것이다(장사법 제11조).

32)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는 묘지 실지조사에 응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필
한 경우에는 일정한 관리 조건을 준수하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33) 김상찬·조두환, 전게논문, 278면; “장사문화 촉진을 위한 일제조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일
제조사의 주체,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34)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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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를 위하여 도입 배경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장치 정보시스템은 대국민 편의성 증

대와 안정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시스템 도입과 개선이 요구된다. 

장사행정업무시스템35) 성능 개선 효율적인 장사업무개선, 지자체와 화장 업무시스템 

연계 관련 업무지원, 사망정보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 추가 시 장사 행정업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위한 정보조회 기능 개선이 요구된

다. 이 기능은 묘지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

주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화장을 하드라도 봉안을 제주자치도에

서 하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접수 및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신을 자치도로 

운구 할 경우에 현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동 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장사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사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늘 장사정보시스템과 화장예약 및 화장정보 연계를 원하는 지자

체 화장 시 업무시스템 간의 연계 관련 업무지원이 요구된다. 시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
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장사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
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장사법 제33조의2).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은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
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3조의3).

35) 장사지원센터의 설치는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
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
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
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장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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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용성이 강조되어야 지방정부가 화장시설에서 연계를 필

요로 하는 경우는 자체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예약된 정보를 활용하여 화장 접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장사법 제33조의2,3,4).

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장사법에 의하면 묘지의 일제조사 및 묘적부 작성의 근거규정과 중장기 장사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당해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

는 묘지 전수조사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률 장사법에서는 묘지의 일제조사 및 묘적부작성의 근거규정이 

있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조례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장사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

급계획의 수립 또는 동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관련 조례의 개정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묘지에 대한 정확한 전

수조사와 함께, 당해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발견된 묘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

는 묘적부의 작성 및 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37)

 가. 사망신고서 분묘의 설치 방법 표기

묘지신고의무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

36) 장사법 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①시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7) 이경용(2013),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
법전공 박사학위논문, 206-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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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분묘로 처리하는 시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신

고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획일적으로 무연분묘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

면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는 다른 일반적인 불법건축물과 다른 특수한 성격의 지상물이

다. 그러므로 철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실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신고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추석이후에 분묘의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

으로 무연분묘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의하면, 사망신고는 

친족 및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

장 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및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5조). 그런데 전술한 사망신고서에 매장 장소까지 의무적

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술한 사망신고서에 매장장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분묘의 설치시점을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서와 관련한 관련규정을 자치도 장사조례로 

“사망신고시에는 매장장소를 기입해야 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장사법 제8조에 의하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

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장을 하려는 자는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장신고의 시점과 화장 및 개장신고의 시점을 차등적으로 규

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사전 신고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매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허용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38) 

38) 생각건대, 국가유공자라는 국가적 공헌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이라는 또 다른 
배려가 있으므로,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한시적 분묘 설치제도와 동일한 구조로 하여 이 또한 분묘로 
설치될 경우에는 6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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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묘의 전수조사

현행 장사법상의 한시적 매장제도가 그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매장

의 기산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묘지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한 묘지의 경우에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봐주기 식, 면피용식 

처벌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이것 또한 전수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39)

장사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연고

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

간 봉안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고 하고 있다(장사법 제28조). 하지만 연고자인지 여부는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묘지전수조사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그 설치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1999년 일제조사를 했던 자료를 재

정리하여 현재 남아 있는 분묘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일제조사에는 시간과 비용

이 많이 소요됨으로 제주자치도를 4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다. 셋째, 민간 기업에 용역을 통한 조사를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인터넷 전문

업체, 지적측량업체, 위성사진 제공업체, 각 지역 주민 공동대표 5인 선정하여 합동조사

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면 불법묘지 판정이 

두려워 시민의 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하여 기간

을 설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면, 행정력의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여섯째, 이를 대비하여 

분묘설치 지원과를 신설하여 인원확충과 행정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행하다 보면 지역 또는 주민 간 분쟁이 발생 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주민갈등조정위원회’를40)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39)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 1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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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사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개인 분묘 설치의 전산으로 통계와 관리가 가능 해지고 장사법 제정 전·후 분묘를 관

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함으로써 사망 후 분묘 설치 후 타지로 이동 상황 파악이 가

능하고 위성 시스템으로 설치여부 확인가능하며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도를 시범구역으로 시행함으로서 제주 전역 장사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41)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즉, 산남과 산

북 그리고 산동과 산서 나누고  이중 한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전수조사를 함

으로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 보존묘지 심사위원회

장사법 제34조에서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

회"를 "보존묘지심사위원회"로,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

40) 김성욱(2014), “장사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 163면에서도 “장사시설의 입지선정 및 관련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갈
등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만약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신설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00조(갈등조정위원회)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는 장사시설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의원, 언론인, 시
민단체 대표 기타 갈등예방, 관리 또는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
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본 저자도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왜냐하면 시청 담당공무
원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 간에 감정에 인한 고발로 인하여 사회적 불신과 행정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
로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는 ‘주민갈등조정위원회’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고 있다.

41) 강창보(2015), “장사법상 시한부 매장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134-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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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해제·관리 등에 필요한"

으로 한다.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

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42) 따라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

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 할 수가 있어 이부누에는 연구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제주특별자치도는 묘지의 포화상태로 제주 전 지역이 제주의 잠식과 산지개발을 저해

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서 분묘의 설치는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수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01년 장

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을 중심으로 본다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장사법이 

허용하는 묘지면적 등을 감안하여 묘적부를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묘지의 연고자에게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하

여 정하고 이를 정리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묘적부에는 매장자와 소유자 관리인 등 연

고자를 기록 관리함은 물론 설치시기와 면적 위치 형태 등과 함께 명의자 및 실제 연고

자 등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제정방향으로는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

정을 통하여 동시에 묘적부 등록을 위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2) 제주특별자치도(2014),「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210-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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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 내의 매장자가 누구인지 그 연고자가 누구인지 등 

분묘의 실태파악이 어려워 분묘제도의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장사법 시행 이전의 사설지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에도 묘적부를 만들어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도가 객관적인 

공시를 함으로써 신고되지 않는 분묘로 인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15년 장사법 제33조의2·3·4의 신설로 인하여 정부의 주도로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이러한 방법은 전국적으로 경작지 등에 산재한 

분묘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따라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묘적부는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그리고 미신고 분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묘지 조성과 집단묘지 조성을 확대

하고, 보존분묘를 비롯한 모든 묘지에 장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2015년도 1월 개정된 이유에는 전국의 분묘를 일제히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묘적부를 작성하는 전산관리시스템에구축을 통하여 묘지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무연분묘와 미신고 분묘를 정리하여 나

가야 할 것이다.

이제 묘지의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국가적인 문제

로 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묘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방

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그 동안 묘지에 대한 공시관계의 문

제를 소홀히 하여 온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행정적으로도 2015년 장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전국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장사법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묘지 일제신고 등의 제도를 통하여 묘지등록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묘적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분묘의 매장제도에 대한 도민의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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